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대신 MBC를 겨냥한 악의적인 음해와 도를 넘은 공격을 일삼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전 기자에게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
땅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기소한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을 뿐 이 전 기자의 행위는 결코 면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낯 뜨거운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상적
인 취재였다”며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역시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
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공작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찰은 커녕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들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
다. 근거가 없는 비판은 왜곡 선동일 뿐이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 MBC 첫 보도 이후 검찰의 강제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그 사이 핵심 증거인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핸드폰은 초기화됐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
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요한 방해로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처음 이뤄졌다. 3백여 차례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을 담은 ‘채널A 진상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
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팔라’며 수감 중인 피해자와 접촉하라고 이 전 기자를 독려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다. 피해자
가 ‘이 전 기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보복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강요미수죄의 핵심 요건이 담긴 증
거였는데도 말이다. 

  무죄 판결을 빌미로 ‘정상적인 취재’라고 주장하는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의 대응도 몰염치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친하다며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제보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했고, 한동훈 검사장과
의 녹취파일을 숨기기 위해 후배 기자에게 성대모사까지 시켜가며 가짜 녹음파일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또 이 전 기자의 협
박 취재를 제지해야 할 상급자들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원래부터 녹음파일이 없었던 걸로 하자며 증거인멸을 모의
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비록 강요미수 혐의로는 법의 처벌을 피했지만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에 대해 이 전 기자 측과 채널A 측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강요미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마치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증거인 양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재판부는 “이동재 전 기자 등이 검찰과 연결되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도 아니고 판단대상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협박 취재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
했을 뿐이다. 판결문 어디에도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언론은 
‘검언유착의 실체는 없었던 걸로 드러났다’며 MBC의 보도가 오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MBC 내 일부 노조는 
“MBC가 정치적 의도에 매몰돼 기사를 부정확하고 과장되게 썼다”며 이는 “국민에게 칼을 꽂은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강요미수죄’에 대한 1심 판단이며, 검
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검언유착’에 대한 판단은 담겨있지 않은 ‘미완성’ 판결이다. 특히 “제보를 하지 않
으면 죽는다”며 한 시민에게 사실상 ‘칼’을 꽂은 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번 판결을 정치적인 도구로 삼
고 있는 이들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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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무죄 빌미로‘궤변과 왜곡 선동’을 중단하라


